
2025년도 본예산안

의 안
번 호

제3534호
제출년월일
제  출  자

2024. 11. .
김포시장

1. 제안이유

  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한 지방세,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 및 

국도비보조금의 재원을 세입예산으로 하고, 법정 경비, 지역발전에 필요한 

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을 세출예산으로 하는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

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구함.

2. 주요내용

<2025년도 본예산안>
(단위 : 천원)

회  계  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

총    계 1,669,328,089 1,559,164,162 110,163,927

일 반 회 계 1,458,096,775 1,367,636,258 90,460,517

특 별 회 계 211,231,314 191,527,904 19,703,410

공기업특별회계 145,151,485 141,461,471 3,690,014

기타특별회계 66,079,829 50,066,433 16,013,396


